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2020년도

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,

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(월)부터 돌려드립니다.

□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(2020년 진료분) 총 166만 643명에게 2조

2,471억 원을 환급하며,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.

□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, 소득 하위 50% 이하와 65세

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,

○ 소득 하위 50%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,259명,

1조 5,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.1%, 전체 지급액의

68.3%를 차지하여,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

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
○ 앞으로도 “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

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

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

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,

○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․팩스․우편․인터넷 등을 통해

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※문의☎1577-1000,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The건강보험앱

* 본인부담상한제란?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연간(1월1일～12월31일)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
부담하는 의료비)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(’20년기준 81～582만원)을 초과
하는 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


